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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ccording to SOLAS agreement from 1. Feb. 1992, the communication
equipmentswhichsatedonGMDSSrulerequirementsismountedinships.Oneof
them,theSART(SearchAndRescueRadarTransponder)hasafunctiontoindicate
itsposition.Thus,itissomuchavailabletoassistsearchandrescueoperation
whenanemergencyandcasualtyoccuratanyseaarea.
ThefunctionalstandardandelectricalandtechnologicalstandardsofSART a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greement.
Consequently,thesupervising officeenactstheproperdomesticlawswhich is
satisfyingtheinternationalstandardsandregulatethetestitemsoftypeapproval.
UnderWTO,thetradewallasatariffwallisactuallyvanished,buttechnology
wallisformingasanon-tariffbarrier.Forthisreason,othercountries'sproducts
havedifficulttobeimportedduetoprotectionofdomesticindustry,importedgoods
havegetthetypeapprovalofexportedcountryaccordingtothedifferenttestrules
andprocedures.
Inordertoovercomethoseproblemsefficiently,eachcountrymakesaneffortto



admitMRAwhichstartsfrom therecognitionofthetestreport.
IncaseofSART,thetestitemsandprocedureshavesomedifferencesagainst
EU orforeign countriessothey haveanecessary tobereform international
standard.Also,theusageofexclusivemeasurementequipmentsaremoreeffective
fortheelectricalandtechnologicaltest.
In thetestofEIRP ofSART,conventionalmethod isthateach powerof
transmitter,electricpowersupply,antennaismeasuredthen,EIRPiscalculatedby
formula.ButinsteadofeachpowerofSART,theEIRPmeasurementofallinone
SARTsystem ismoreeffectiveatthisequipment.
Therefore,inthisthesisweintroducethestandardmeasurementmethodandtest
itemsofSARTinaccordancewithinternationalstandard.



AAABBBSSSTTTRRRAAACCCTTT

1992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전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GMDSS)의 탑재
요건에 따라 신제도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통신장비들이 선박에 탑재되고 있으며,이
중 SART는 구조시스템에 이용되며 현장통신에 의하여 연락을 취하면서 레이더 수색
및 위치확인 수단이 된다.
국제기구 및 국제 협약에 따라 SART의 성능기준 및 전기적 기술기준들이 마련되
었으며 각국의 관계 주관청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형식인
증(TypeApproval)에 필요한 시험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WTO 체제 하에서 관세장벽인 무역장벽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비관세장벽
으로써 기술 장벽을 형성하여 각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국 제품의
국내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있으며,타국 제품의 자국 진출시 새로이 형식인증을 받도
록 할 뿐만 아니라,형식인증을 위한 상이한 시험절차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자 각국은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MRA)을 위
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상호인정협정의 기본은 시험성적서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
SART의 경우 국내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항목 및 절차가 유럽연합이나 외국에 비해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국제 기준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또한 전기적
기술시험에 있어 전용 계측기를 사용한 측정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며,등가등방성전
력 및 송신부,급전선부,안테나부가 하나의 몸체로 이루어진 SART에서는 각각을 측
정하여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직접 SART에서 방사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험항목과 방법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표준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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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 배배배경경경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GlobalMaritimeDistressandSafetySystem :
GMDSS)의 기본개념은 선박의 조난시 그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육상
의 수색 구조기관에 대하여 이들 기관이 될 수 있는 한 빨리 조정된 수색․구
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9년 2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 GMDSS는 디지털선택호출(Digital
SelectiveCalling:DSC)전용 수신기,디지털선택호출 장치,협대역 직접 인쇄
전신(Narrow BandDirectPrinting:NBDP)장치,INMARSAT의 고기능 그룹
호출(EnhancedGroupCall:EGC),항행안전정보수신기(NAVTEX Receiver),
위성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Satellite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위성 EPIRB),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Search And
Rescue Radar Transponder : SART),양방향무선전화장치(Two-way Radio
Telephone)등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탑
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
GMDSS에 있어서 무선통신 시스템은 지리적조건과 서비스내용 등에 관련하
여 임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면도 있지만,선박에 탑재되는 장치는 원칙적으
로 그 선박의 항행구역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되었다.따라서 육상에서의 전
파도달거리에 따라 A1,A2,A3및 A4의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지며,각각 초
단파 무선설비,중단파 무선설비,INMARSAT 선박지구국,단파 무선설비를 조
합하여 탑재하여야 한다[1].
많은 국가에서 어선과 같은 국내법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는 소형선에 있어서
도 상기 장비들의 탑재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GMDSS의 장비들 중 SART는 조난자의 발견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 장비는 9GHz대의 레이더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동작하는 간단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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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파 송․수신기이며,개정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Convention
fortheSafetyofLifeatSea:SOLAS)에 의해 전 세계의 국제 항해에 종사
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에는 적어도 1대의 트랜스폰더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SART에 대한 국내 규정 및 검사규정은 정보통신
부 고시의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형식검
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협약에서는 ITU의 전파통신규칙(RR)을 기본으로 하여 ITU-R권고,IMO
의 총회결의 및 권고와 SOLAS협약 제4장(무선통신),제5장(항해의 안전)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국제협약에서는 최저 요건을 정하고 있고,각 관계
주관청에서 이를 중심으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
다.
이처럼 선박에 의무적으로 탑재하여야 하는 인명과 재산에 관계된 중요한 장
비의 경우,자국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해당 정부기관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따
른 적법한 시험절차를 거쳐 형식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현재 GMDSS에서 요구되는 선박용 통신장비의 경우,초기에는 전량 외국 수
입에 의존하던 것이 국내 기업들의 기술개발로 인해 국산화되어 형식인증 과정
을 거쳐 공급되고 있으며,우리나라 부근 중국,러시아 및 동남아 국가들에까지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 제 1위의 조선대국인만큼 국외 선주를 둔 선박의 건조시 국내 생
산된 GMDSS관련 통신 장비를 탑재하여 간접 수출의 효과까지 보고 있다.
그러나,수출의 경우 국내 시장 유통을 위해 정보통신부에서 발급받은 형식
인증서(Typeapprovalcertificate)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수입하고자 하는 해당
주관청에서 요구하는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받아야 하며,제품에 대한 형식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WTO체제하에 사실상 무역관세가 없어져 무역장벽이 허물어
진 대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인 기술장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선진국 일수록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타국 제품의



-3-

자국 유입을 되도록 제한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장벽에 대한 효율적 해결책으로써 각국 정부는 타국과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utualRecognitionArrangement:MRA)을 체결하여 제품에 대
한 시험 성적서 및 품질 인증서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지난 1995년부터 캐나다,일본,
유럽연합 등에 대하여 MRA를 체결․시행중이며 일부국가와는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MRA의 가장 초기단계는 MRA 협정당사국간의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상호 인정하는 방식이며,이후 품질 인증서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국내에서 제품 인증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시험 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외국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현재 형식검정에 적용하고 있는 시
험측정 방법만으로는 SART의 성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고,등가등방성 전
력시험 부분에서의 측정에 문제점이 있다.

111...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SART를 위치확인의 수단으로 하는 GMDSS는 선박이 지구상의 어느 위치를
항해하고 있어도 해난방지조치로서의 안전정보의 수신이나 선위통보를 할 수
있고,해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화된 위성 EPIRB 등을 사용하는 조난자로
부터의 조난통보에 의하여 육상에 있는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RCC)가 통괄,지휘하는 수색․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GMDSS는 평상시에는 조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정보 시스템”,해
난발생시에는 조난자가 행하는 “조난통보시스템”,구조조정본부와 수색지령을
받은 수색․구조측과의 사이에 교신하는 “수색․구조통신시스템”및 구조자가
조난현장의 해상에서 조난자를 발견하기 위한 “구조항해시스템”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SART는 구조선이 현장통신에 의하여 연락을 취하면서 레이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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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및 위치확인의 수단이 된다.
고감도의 레이더 수신기를 상대방으로 하는 SART는 저출력이고 저감도의
기능이라도 설치비,유지비 등의 면에서 경제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이미 500대의 SART가 EPIRB와 조합되어 북해의 유전개발
에 관계하는 헬리콥터에 탑재되어 가동중에 있으며,SART와 레이더에 의한
위치확인 방식은 전파이용의 새로운 분야로서 육상,해상,공중 모든 분야에 적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SART에 대한 형식 인증시 유럽연합과 비교하여 볼 때 시험 항목 및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이러한 이유로 국가간 상호 인정협
정 체결시 가장 기본적인 시험성적서에 대한 검토에서 다소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본 논문에서는 SART의 국내 기술기준과 국제 기술기준,국내 시험
항목과 절차 및 외국의 시험 항목과 절차를 분석하여 국내 형식 인증을 위한
시험 항목 및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의 주관청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시험 항목 및 절차에 맞는 새로운 표준측정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2장에서 SART의 이론적 배경과 기본 구성을 살펴보
고,제 3장에서는 SART에 대한 국내 기술기준과 여러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국제법상의 성능 및 전기적 기술기준을 분석하고 국내외 시험항목과 비교․분
석하였다.제 4장에서 SART의 형식검정을 위한 표준측정방법을 제시하였으
며,제 5장에서는 표준 시험 항목별 측정방법에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SART
에 대한 국내 시험평가 항목 및 측정방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선박에 탑재되고 있는 모든 장치들의 표준측정방법을 연구
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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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SSSAAARRRTTT의의의 개개개요요요

222...111SSSAAARRRTTT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SART의 배경
해상에 있어 조난자를 구조해 주는 것은 옛부터 중요성이 인정되어 왔지만
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여 15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 계
기가 되어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국제적으로 생각하는 기운이 높아지고,
국제인명안전회의가 열리고,1915년에 SOLAS협약이 생겼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8년에 국제연합의 하부기관으로서 IMCO (Intergovernmental

MaritimeConsultiveOrganization:정부간 해사 협의기관)를 설치하기 위한 조약안
이 채택되고,1958년에 IMCO 조약이 발효되었다.그리고 IMCO는 1983년
IMO(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국제해사 기구)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 기간 중 IMO는 SOLAS와 충돌 예방법의 개정,해양
오염방지 조약의 채택,STCW 조약 등 놀랄만한 활동을 하였고,세계의 해양
질서 유지와 항해의 안전에 기여해 왔다.
1968년 영국에서는 해난구조를 위하여 수색․구조 태세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수색․구조용 지침을 선박을 위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IMCO에 제안
하였고,1970년에 상선수색구조편람이 작성되어 각국으로 배포되었다.그 다음
해인 1971년 9월의 IMCO 제24회 해상안전위원회에서 해상수색구조에 관한 국
제조약제정의 방침이 결정되고,1973년 5월 이래 1977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고 초안이 검토되었다.
1974년 4월 이 조약의 채택회의가 함부르크에서 개최되고 51개국이 참가하고
심의한 끝에,SAR 조약(InternationalConvention on MaritimeSearch and
Rescue,1979:1979년 해상에 있어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
되었다.이 조약은 15개국이 체결국으로 체결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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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되었으며,1984년 6월 24일까지 가입한 프랑스,영국,
미국,아르헨티나,칠레,노르웨이,서독,캐나다,네덜란드,브라질,스웨덴,알
제리아,발바도스(Barbados),오스트레일리아,덴마크 등 15개국을 체약국으로
1985년 6월 22일에 발효된 것이다.그리고 한국은 1985년 6월 10에 IMO에 가
입서를 기탁하여 19번째의 체약국이 되었고,조약체약국의 일원으로서 이 조약
에 정해진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선박은 이 조약에 의거하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었다.
SAR 조약은 해상에 있어서 조난자를 신속히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하여,
연안국이 자국 주변의 일정 해역에 대해서 수색․구조의 책임을 분담하고 적절
한 수색․구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관계국 간
에 해난 구조 활동의 조정 등의 협력을 행할 것을 결정하는 세계적인 수색․구
조 체제의 창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1979년 SAR조약 채택 회의에 있어서,SAR-Plan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조난 및 안전을 위한 통신망을 확립,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되
어,IMO에 대해서 FGMDSS(FutureGlobalMaritimeDistressand Safety
System :미래의 전 세계적인 해상조난 및 안전 시스템)의 개발 요청을 결의하
였다.IMO는 이 결의를 받아들여 미래의 세계 해상에 있어서 조난 및 안전통
신제도에 대하여 무선통신 위원회(COM)를 중심으로 행할 것과 통신기능과 대
상선박,통신장치,운용조건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검토,심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는 이미 미래의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에서 FGMDSS의 F가
제외되어 GMDSS가 사용되고 있다.
조난․안전에 관한 통신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제도화되어 발전되어 왔지
만,일반통신에 있어서는 국내의 여러 사정이 가미된 형태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상에서 무선통신 수단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모스(Morse)통신을 주체로 하
여 왔지만 전파통신기술의 현저한 발달에 힘입어 디지털 통신과 협대역 직접인
쇄 전신,위성통신 등이 도입되어 해상 무선 통신 시스템에 큰 개혁을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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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행 조난․안전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의 발단이 되었다.
GMDSS구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설비의 잠정적인 탑재요건을 요약
하면 A1해역 선박은 VHF설비,A2해역선박은 VHF,MF설비,A3해역 선박
은 VHF,MF 및 HF 통신설비를,또한 A2,A3,A4해역의 모든 선박은 위성
EPIRB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A1해역의 모든 선박은 위성 EPIRB또는 VHFEPIRB를, NAVTEX
해역 내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는 NAVTEX 수신기,모든 생존정에는 9GHz
대 레이더 트랜스폰더를 설비해야 하는데,선상설비의 탑재요건을 정리하면
<표2-1>과 같다.

(2)SART의 기능
1993년 11월 런던에서 SOLAS협약의 체약국 정부회의가 개최되고 GMDSS
의 도입을 위해 동 협약이 개정되었으며,이 시스템에서 조난자의 발견에 중요
한 수단이 되는 SART의 탑재가 의무화 되었다.
국제적으로 채택된 SART는 9GHz대의 신호를 상대방으로 송출하는 자동 마
이크로파 송․수신기이며,개정 SOLAS협약 제3장에 의하여 전 세계의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에는 각 현에 적어도 2
대,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에는 적어도 1대의 트랜스폰더를
비치하게 되었다.
조난이 발생할 경우 자동 또는 조난자에 의해 수동 작동된 SART는 수신대
기 상태가 되고 선박의 9GHz레이더나 항공기용 수색 레이더가 발사하는 펄스
신호를 수신하면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접근 모니터에 의하여 조난자에게 구조
자의 접근을 알리며 자동적으로 레이더 전파에 대한 응답전파가 발사되고,구
조 선박 레이더의 지시기 브라운관의 영상 상에 IMO가 정한 등간격의 12점의
“SART코드”가 표시되고 수색 측에서 조난자의 방위와 거리를 알 수 있다.
SART의 응답파는 레이더 펄스파의 수신에 동기해서 9GHz레이더의 주파수
대의 전대역을 고속으로 소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9GHz대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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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선상설비의 탑재요건

무선설비 항행구역 A!해역 A2해역 A3해역
(주1)

A3,A4해역
(주2)

VHF설비
DSCTX,RX,
무선전화TX,RX
DSC전용RX

조난안전통신+일반통신
일정선박의 설치면제(주3) ○ ○ ○ ○

MF설비 " 조난안전통신+일반통신 ○ ○

MF/HF설비 " “ ○
INMARSAT
선박지구국

표준 A형 또는
표준 C형 “ ○

NAVTEX수신기 NBDP방송의
자동수신

NAVTEX서비스의 제공해
역을 항행할 때 ○ ○ ○ ○

MSI수신기 INMARSAT
EGC수신기

NAVTEX서비스의 제공해
역 외의 해역을 항행할때,
면제규정이 있다(주4)

○ ○ ○ ○

위성EPIRB

COSPAS-SARSA
T시스템의 것

406MHz,자립부상-통상 조
선장소에서의 조작 ○

(주5)
○
(주5)

○
(주5)

○
(주5)INMARSAT

시스템의 것
1.6GHz,자립부상-통상 조
선장소에서의 조작

VHFEPIRB DSC+레이다
트랜스폰더 통상 조선장소에서의 조작 ○

(주6)

레이더트랜스폰더 선박용 9GHz대 생존정용의 것을 이에 충당
할 수 있다. ○ ○ ○ ○

레이더트랜스폰더 생존정용 9GHz 각 현에 1대 ○ ○ ○ ○

VHF휴대용설비 무선전화TX,RX CH16+1주파수 3장치 ○ ○ ○ ○

*1997년2월1일까지 무선전화조난주파수청취수신기 및 무선전화경보신호발생장치를
설치한다.

*TX:송신기,RX:수신기,MSI:해상안전정보
주1)INMARSAT 선박지구국을 설치한 경우
주2)MF/HF을 설치한 경우
주3)오로지 A1해역 이외의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1995년 2월 1일 이전에 건조된 것은

DSC면제
주4)HF의 MSI방송의 설치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수신설비를 설치한 경우
주5)COSPAS-SARSAT 또는 INMARSAT의 어느 하나를 설치
주6)위성 EPIRB의 대체로서 비치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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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박의 레이더는 개조할 필요없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비는 그 특성상 위치 정밀도가 4해리로서 범위가 넓어 실제 구
조 활동에 있어서 파도,안개,폭우 등의 기상조건에서는 수색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또한 생존자가 조난선의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는 그 구조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다.
따라서 국제규정에서는 선박의 조난시 EPIRB의 작동뿐만 아니라 휴대가 용
이하며 작동이 간편한 SART는 GMDSS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조난자를 구
조하기 위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조난자의 위치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필
수적인 구명설비로써 선박 탑재가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SART는 선박의 조난시에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하여 수신상태로 된다.이
상태로 9GHz대의 레이더 전파를 수신하면 9,200～9,500MHz주파수로 12회 스
위프하면서 송신하며,이를 수신한 상대방의 레이더 화면에는 12개의 점으로
SART의 방향과 거리를 지시하는 점선이 나타난다.
SART의 응답파는 레이더 펄스파의 수신에 동기해서 9GHz레이더의 주파수
대의 전대역을 고속으로 소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9GHz대를 사용하는
모든 선박의 레이더는 개조할 필요없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2-1은 SART 내부의 수신기가 수색․구조용 선박 및 항공기에 있는 9
GHz레이더 신호를 포착할 때,SART는 즉시 부호화된 응답 신호를 송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일련의 12도트)
레이더 화면상에 표시되는 SART 코드는 트랜스폰더의 위치에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일련의 도트로 표시된다.
일련의 도트 신호는 약 10NM의 반경을 표시한다.이러한 표시 방법은 수
색․구조용으로 국제적으로 인증된 사항이다.이에 부가하여 SART는 구조의
손길이 접근하고 있음을 생존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큰 소리의 가청경보 및 가
시경보를 제공하여 생존의 자신감을 가지도록 한다.
동작에 있어서,SART는 수신된 탐지 펄스에 동기하여 100㎲의 펄스 방사 주
기를 가진 9GHz고속 주파수 소인 신호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응답한다.



-10-

SART의 응답 신호는 9GHz레이더 대역의 모든 주파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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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레이더 스크린 상에 보인 SART신호형태

222...222SSSAAARRRTTT 기기기본본본 구구구성성성도도도

그림 2-2와 같이 SART는 수신부,기타 회로부로 구성되어 있는데,각 구성
별 주요 기능을 요약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5]-[7].

(1)수신부
1)전치 증폭기 회로
안테나 스위치를 통과한 9.2～9.5GHz대의 광대역 수신 레이더 신호는 FET 소
자로 설계된 저잡음 증폭기(Low NoiseAmplifier:LNA)회로를 통해 비디오
증폭기에서 처리 가능한 신호로 증폭된다.
수신신호의 초단 증폭기인 관계로 고이득과 저잡음 증폭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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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SART기본 구성도

2)비디오 증폭기 회로
전치 증폭기를 거쳐 증폭되고,검파 회로를 거쳐 DC 신호로 변환된 미약한
신호는 다시 비디오 증폭기를 통해 증폭된 후 수신 신호 유무를 최종 판별하는
비교기에 인가된다.

(2)송신부
1)고출력 증폭기,전압조절 발진기 회로
로직회로에서 생성된 톱니파와 Rx/Tx의 구분신호는 전압조절 발진기 회로에
인가되어 송신신호의 생성과 함께 신호의 주파수를 소인하게 되고,고출력 증
폭기 (HighPowerAmplifier:HPA)는 이를 고출력으로 증폭하여 규정출력이
되도록 한다.

(3)로직부
1)로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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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T의 송신신호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톱니파와 Rx/Tx구분 신호를 발생
하는 회로부이다.NOT게이트와 범용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성하
였고,톱니파의 크기를 조절 및 튜닝이 가능하도록 출력부 트랜지스터의 바이
어스를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4)기타 회로부
1)시험 회로
SART의 시험 기능 사용시 약 10초간 자체 발진된 송신신호를 출력하는 역
할을 한다.또한 555Timer를 사용하여 발광다이오드의 깜빡임과 부저의 단속
음을 생성한다.

2)안테나 스위치
Rx/Tx의 구분 신호에 따라 송,수신 신호를 각각의 패스로 절체하는 역할
을 하며 이러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모놀리식 집적회로
(MicrowaveMonolithicIntegratedCircuit:MMIC)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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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국국국제제제기기기술술술 기기기준준준
기술적 특성은 IMO 결의 A.802(19),수색 구조에 이용되는 생존정 SART의
성능 기준 및 ITU-R권고 M.628-3,수색 및 구조 SART에 대한 기술적 특성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GMDSS관련 장비의 국제규정은 ITU의 전파통신규칙
(RR)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SOLAS협약 제4장(무선통신),제5장(항해의 안전)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국제협약에서는 최저요건을 정하고 있고,각
관계 주관청에서 이를 중심으로 각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에 여기서는 ITU-R권고,IMO권고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ITU-R권고
1974년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에 대한 조약(SOLAS)에 관하여 국제회의
에서 개정한 1988년 개정규칙은 선박이 바다에서 조난중이거나 구명선 일 때
그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9GHz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레이더 송수
신기의 탑재를 필요로 한다.
ITU-R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아래 사항을 권고한다.
9,200～9,500MHz주파수 범위에서 운용하는 수색 및 구조 레이더 송수신기
에 대한 최소의 기술적 특성은 ITU-R권고 M.628-3에 따라야 한다[5].

(2)IMO결의 및 권고
9GHz대 SART는 관련 ITU-R권고(IMO가 채택한 미래의 GMDSS의 일부
를 구성하는 선박용 무선설비와 전기 항해 보조 장치에 대한 일반요건에 관한
권고(결의 A.802(19))[6]의 일반요건 이외에 다음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SART는 같은 간격의 점의 연속이 구조 레이더에 조난체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결의 A.530(13)참조 :수색 및 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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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양
송신주파수 9200～9500MHz소인
편파면 수평편파

소인형태 순방향 스위프 시간 7.5㎲ ±1㎲
복귀 스위프 시간 0.4㎲ ±1㎲

펄스 발사시간 100㎲ ±20㎲

안테나 패턴 수직 25도 이상
수평 ±2dB이내에서 무지향성

등가방사전력 400mW (+26dBm)이상
최소수신감도 -50dBm이하
회복시간 10㎲이내
응답시간 1.25㎲이하

온도조건 동작 -20℃ ～ +55℃
보관 -30℃ ～ +65℃

표 3-1.SART의 기술적 사양

1)SART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비숙련자에 의해 용이하게 작동시킬수 있을 것.
② 부주의한 작동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갖출 것.
③ 정확한 운용을 표시하고 또 레이더가 SART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조난자에게 알리는 시각 및 청각수단을 갖출 것.

④ 수동의 작동 및 정지를 할 수 있을 것;자동작동의 장치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⑤ 대기상태의 표시기를 갖출 것
⑥ 20미터의 높이에서 수중에 하락시킨 때 손상없이 견딜 수 있을 것.
⑦ 최소한 5분동안 10미터의 수중에서 방수 될 수 있을 것.
⑧ 침수의 특수한 상태에서 45℃의 열영향을 받을때도 방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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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구명정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상될 수 있을 것
⑩ 부상형의 경우에는 밧줄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부상줄을 갖출 것.
⑪ 해수나 기름에 의해 심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⑫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어도 나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을 것.
⑬ 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부분에는 명료하게 볼 수 있는 오렌지색으
로 되어 있을 것.

⑭ 구명정의 손상을 보호 하도록 외부는 부드럽게 되어 있을 것.

2)SART는 대기상태에서 96시간 운용하고 또한 대기시간 후 1kHz의 펄스
반복주파수가 계속적으로 Inter-locating하고 있을 때 8시간 동안 트랜스
폰더의 발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축전용량을 가질 것.

3)SART는 -20∼+55℃의 온도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또,
-30∼+65℃의 온도범위에서 방치해 두고도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4)설치된 SART의 안테나의 높이는 해면상 적어도 1M 이상일 것.
5)장치의 수직안테나,편파성 및 유체특성은 심한 파도상태에서도 SART가
수색 레이더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수평편파는 전송과 수신에 이용된다.

6)SART는 안테나 높이 15M로 결의 A.477(XII)및 A.222(VII)에 따른 항행
레이더에 의하여 최소한 10해리까지의 거리에서 Inter-locating되어 있을
때 정확히 운용되어야 한다.또한,3000피트의 높이로 최소한 30해리 이
상의 거리에서 최소한 10kW 출력으로 항공기상의 레이더에 Inter-locating
되어 있을 때 정확히 운용되어야 한다.

7)SART의 기술특성은 관련 ITU-R권고 M.628-3(11/93)에 적합하여야 한다.
8)표찰
결의 A.802(19)의 일반요건에 명기한 사항이외에 다음 사항을 기기의 외부
에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① 간단한 운용지침서 및
② 사용되는 일차전지의 유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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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국국국내내내기기기술술술 기기기준준준
(1)SART의 성능기준
국내에서 정하는 SART의 성능기준은 전파연구소고시 제2005-22호 해상이동

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① 작고 가벼울 것
② 쉽게 조작되고 휴대에 편리할 것
③ 방수되는 것으로서 해수․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
니할 것

④ 황색 또는 주황색의 색채일 것
⑤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취급방법 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
니 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⑥ 구명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
⑦ 수동으로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
⑧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⑨ 전파가 발사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
⑩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⑪ 구명정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물에 뜰 수 있는 끈을 갖
출 것

⑫ 해면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물에 던졌을 때 정상의 상태로 복원
될 수 있을 것

(2)SART의 전기적 기술기준
국내전파법(무설설비 규칙)에서는 IMO 결의 및 권고와 ITU-R에서 규정하

는 내용을 대체로 준용하므로,국제규정과 상이한 부분만을 정리해 본다.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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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파수 소인의 시간은 7.5㎲ ±1㎲ 이내일 것.
② 주파수 소인의 형식은 톱니파형이고 그 복귀시간은 0.4㎲이내일 것
③ 1회의 응답으로 12회의 주파수 소인으로 지연시간은 0.55㎲이내일 것.
④ 레이더 전파의 수신 후 응답개시까지의 지연시간은 0.55㎲이내일 것.
⑤ 1회의 전파 발사 후 다음 응답이 가능할 때까지의 시간은 10㎲이내일 것.
⑥ 등가 등방 복사전력은 400mW 이상일 것
⑦ 실효 수신감도(당해 설비의 수신감도에 당해 설비의 수신 공중선 이득을
가한 것을 말한다.)는 -50dB(1mW을 0dB로 함)보다 높을 것.
⑧ 구명정에 부착한 상태에서의 공중선의 높이는 해면으로부터 1M 이상일 것
-공중선의 수평면은 ±2dB이내의 무지향성일 것
-공중선의 수직면은 25도 이상일 것
-공중선의 편파면은 수평일 것

⑨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전용 전지를 사용할 것.

333...333국국국내내내외외외 시시시험험험항항항목목목 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국제기구에서 결의되어 채택된 국제협약 및 각종 결의안은 하나의 장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며,이 최소한의 규정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각 회원국은 자국
에서의 기술기준,시험항목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하여도 형식인증을 위한 각국의 국내 기준은 다를 수 있
다.현재 국내의 설비에 대한 표준은 일반적으로 단체표준,국내표준 및 국제표
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이 중 탑재설비는 국제표준에 적용시켜야 한다.
시험 항목은 환경시험,전자기 적합성시험,성능시험 등으로 구분되는데,본
장에서는 앞에서 항목과 유럽연합(EU)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에 대해 서로 상이한 점에 관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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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시험
환경시험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른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유럽연합의 경우
IEC60945(Edition4)의 시험 항목 및 절차를 따른다[10].

1)온도 시험
ITU-R 권고 M.628-3에 따르면 SART의 온도 특성을 동작온도조건 -20～
+55℃와 보관온도조건 -30～+65℃로 나누어 권고하고 있다.
표 3-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국내규정에는 동작 온도 특성에 대한 규정
만이 있으며 이 규정 역시 국제기준에서 권고하는 내용에 비해 최고온도 범위
가 50℃로써 5℃ 낮은 값으로 규정되어 있다.반면 유럽의 경우는 동작온도범
위는 국제기준에 준하며,저장 온도범위 중 최고온도가 +70℃로써 국제기준에
비해 5℃ 상회함을 알 수 있다.

구 분 시험 절차

국 내
-20℃와 +50℃의 온도에서 각각 1시간 이상 방치한 후 그 온도에서 규정
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때 정상동작여부를 확인한다.

유럽연합

장비의 전원이 OFF인 상태로 +70℃(±3℃)챔버에 10시간에서 16시간 동
안 유지하고,이 후 장비에 전원을 인가한 후 챔버 내의 온도를 30분 이내
에 +55℃(±3℃)로 내린다.전원을 인가한 후 장비는 계속적으로 동작하게
한 후 10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유지한다.장비의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장비의 전원이 OFF인 상태로 -30℃(±3℃)챔버에 10시간에서 16시간 동
안 유지하고,이 후 장비에 전원을 인가한 후 챔버 내의 온도를 30분 이내
에 -20℃(±3℃)로 내린다.전원을 인가한 후 장비는 계속적으로 동작하게
한 후 10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유지한다.장비의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표 3-2.온도시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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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습도 시험
습도 시험에 있어서 상대습도는 93%로써 국내외 기준이 같지만,온도와 방치
시간 면에서 유럽연합의 기준이 상회함을 알 수 있다.

구 분 시험 절차

국 내
+35℃에 대한 상대습도 95%의 습도에 4시간 방치 후 상온․상습에 복귀
시켜 규정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성능에 이상 유무를 검사
한다.

유럽연합
시료를 챔버에 넣고 3시간 동안 서서히 챔버 내의 환경을 +40℃(±2℃),
93%(±3%)의 조건이 되도록 한다.이 후 10시간에서 16시간 이내에 시료
를 챔버 내에 둔 후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표 3-3.습도시험 비교

3)진동시험
진동시험에 있어서는 주파수와 전진폭에 있어서 유럽연합과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유럽연합의 경우 공진점을 먼저 찾아 해당 공진주파수에서 좀더 정확
한 내구성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점이 국내 시험절차와 상이한 점임을 알 수 있
다.

구 분 시험 절차

국 내

전진폭 3mm,진동수 매분 0에서 500회까지의 진동 및 전진폭 1mm,진동
수 매분 500회에서 1,800회까지의 진동을 상하좌우 및 전후로 각각 30분
간(10분간의 주기로 진동수를 저고저의 순서로 변동시킨다)가한후 정격
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때 동작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유럽연합

시료를 진동 시험기에 설치한 후 2～13.2Hz±1mm,13.2～100Hz0.7㎨를
통해 공진점(ResonanceFrequency)을 찾아 그 주파수에서 2시간동안 내
구성 시험을 3축에 대해 적용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만
일 공진점을 찾을 수 없을 때는 30Hz에서 2시간 동안 3축에 대하여 내구
성 시험을 실시한다

표 3-4.진동 시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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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수 시험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수 시험에 있어서는 국내 절차와 유럽연합의
기준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구 분 시험 절차

국 내 깊이10M의 수중에 5분간 침수시킨 후 정격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유럽연합 수심 10M의 수압에 시료를 5분 이상동안 유지한 후 장비에 이상이 없
는지를 검사한다.

표 3-5.방수 시험 비교

5)수면 낙하 시험
이 테스트는 20M 이상의 선박 갑판에서 해수로의 장비 자유 낙하 효과를 가
정한 것으로 휴대형 VHF무선 장비를 제외한 휴대형 장비에 적용된다.
표 3-5에서 알 수 있듯이 수면 낙하 시험의 횟수는 3회로 동일하나 그 높이
가 국내는 5M,유럽연합은 20M로 국내 기준에 비해 상회함을 알 수 있다.

구 분 시험 절차

국 내 5M의 높이에서 수면에 3회 투하한 후 정격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장비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유럽연합

연속된 3회의 낙하가 수행되어야 하며,각 낙하는 이전에 행한 위치와 다
른 위치에서 행하게 된다.낙하 시 수면과 장비 최저부의 높이는 20M ±
1M가 되어야 한다.테스트 마지막에 시료는 성능 체크를 행하며,손상이
나 누수에 대한 시험이 행해진다.

표 3-6.수면 낙하 시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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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자파 적합성 시험
전자파 적합성(Electro-MagneticCompatibility:EMC)시험은 아직 국내에
서는 선박분야의 해상장비에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이미 외국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유럽연합에서는 IEC60945의 시험 절차에 따른 전자기 적
합성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파 적합성은 크게 전자파 장해(Electro-MagneticInterference:EMI)와
전자파 내성(Electro-MagneticSusceptibility:EMS)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파 장해란 해당 장비에서 외부 기기 동작 등에 영향을 줄만한 전자파가
방사되는지에 대한 시험을 의미하며,전자파 내성은 반대로 외부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대해 해당 장비가 어느 정도의 내성을 가지며 정상동작을 할 수 있는
지를 의미한다.
자세한 세부 시험 항목 및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는 제 4장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3)성능 시험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의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국내에서는 해상이동
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유럽 연
합의 경우 EN61097-1에서 그 기술기준이나 시험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 목 국내 기준 유럽연합의 기준
송신주파수 9,200～9,500MHz 9,200～9,500MHz

순방향 소인 시간 7.5㎲±1㎲ 7.5㎲±1㎲
복귀 소인 시간 0.4㎲±0.1㎲ 0.4㎲±0.1㎲
응답신호 12회의 주파수 소인으로 형성 12회의 주파수 소인
응답시간 0.55㎲이내 0.5㎲이내

펄스 발사시간 - 100㎲
EIRP 400mW이상 400mW 이상

실효 수신감도 -50dBm 이하 -50dBm 이하
회복시간 10㎲이내 10㎲이내

표 3-7.국내와 유럽연합의 성능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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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국내기준과 유럽연합의 기준은 국제 기준
을 준용하므로 대부분 같지만,몇 가지 부분에서 상이한 점을 가진다.
첫째,응답시간이 국내가 0.55㎲이내 이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0.5㎲이내 이다.
이는 ITU-RM.628-3에서 권고 하는 기준인 0.5㎲이내에 대해 국내 기준이 미
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며,적어도 국제기준에 맞춰서 개정이 시급한 항목이
다.
둘째,유럽기준과 ITU-R 권고에는 펄스 발사시간을 100㎲로 규정하고 있지
만,국내 규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다음 장에서는 국제기준 및 유럽기준에 적합한 성능기
준을 제시하며 그 기준에 맞는 표준 측정 방법을 새로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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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SSSAAARRRTTT의의의 형형형식식식검검검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표표표준준준측측측정정정방방방법법법

444...111환환환경경경시시시험험험
이 환경시험은 IEC60945(Edition4)의 규격을 따른다[10].
설비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파법상 무선설비의 형식검정을 행하여야
한다.설비의 시험에는 환경시험과 성능시험으로 대별된다.환경시험에는 아래
와 같은 시험방법을 시행한다.

(1)고온 시험
장비의 전원이 OFF인 상태로 +70℃(±3℃)챔버에 10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유지하고,이 후 장비에 전원을 인가한 후 챔버 내의 온도를 30분 이내에 +5
5℃(±3℃)로 내린다.전원을 인가한 후 장비는 계속적으로 동작하게 한 후 10
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유지한다.장비의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2)습도 시험
시료를 챔버에 넣고 3시간 동안 서서히 챔버 내의 환경을 +40℃(±2℃),
93%(±3%)의 조건이 되도록 한다.이 후 10시간에서 16시간 이내에 시료를 챔
버 내에 둔 후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3)저온 시험
장비의 전원이 OFF인 상태로 -30℃(±3℃)챔버에 10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유지하고,이 후 장비에 전원을 인가한 후 챔버 내의 온도를 30분 이내에 -2
0℃(±3℃)로 내린다.전원을 인가한 후 장비는 계속적으로 동작하게 한 후 10
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유지한다.장비의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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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동 시험
시료를 진동 시험기에 설치한 후 2～13.2Hz까지는 ±1mm±10%의 진폭을,

13.2～100Hz까지는 지속적인 최대가속도 7m/s2을 통해 공진점(Resonance
Frequency)을 찾아 그 주파수에서 2시간동안 내구성 시험을 3축에 대해 적용
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만일 공진점을 찾을 수 없을 때는
30Hz에서 2시간 동안 3축에 대하여 내구성 시험을 실시한다.

(5)방수 시험
수심 10M의 수압에 시료를 5분 이상동안 유지한 후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수면 낙하 시험
이 낙하시험 테스트는 20m 이상의 선박 갑판에서 해수로의 장비 자유 낙하
효과를 가정한 것으로 휴대형 VHF무선 장비를 제외한 휴대형 장비에 적용된
다.
연속된 3회의 낙하가 수행되어야 하며,각 낙하는 이전에 행한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행하게 된다.낙하시 수면과 장비 최저부의 높이는 20M±1M가 되어
야 한다.테스트 마지막에 시료는 성능 체크를 행하며,손상이나 누수에 대한
시험이 행해진다.

444...222전전전자자자파파파 적적적합합합성성성 시시시험험험

(1)전자파 장해
1)개요
전자파 장해를 측정하는 동안,장비는 정상 시험 조건하에서 동작되어야 하
며,최대 방사 레벨의 조사를 위하여 도전체 레벨이나 무선 방사체 레벨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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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줄 수 있는 제어부 설정을 다양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장비가 하나 이상의 전원모드(예를 들어 동작,stand-by등)를 가진다면,최
대 방사 레벨이 얻어지는 상태에서 조사되어야 하며,그 상태에서 전체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만일 장비에 안테나 연결부가 있다면 비방사 인공 안테나에 연결되
어야 한다.
측정 주파수대역내에서 동작하는 송신기를 포함한 장비는 동작 상태에 있어
야 하지만 무선 방사 시험을 위해서 송신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한다.
표 4-1은 시험환경과 그에 따른 전자파 방사를 요약한 것이다.

구 분 시험 재원 비 고

Radiated
emissions

150kHz-300kHz 10mV/m-316㎶/m(80dB㎶/m-52dB㎶/m)
300kHz-30MHz 316㎶/m-50㎶/m(52dB㎶/m-34dB㎶/m)
30MHz-2GHz 500㎶/m(54dB㎶/m)exceptfor
156MHz-165MHz 16㎶/m(24dB㎶/m)

표 4-1.전자파 방사

2)시험절차 및 한계값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 (InternationalSpecialCommitteeonRadioInter-
ference:CISPR)16-1에 지정된 Quasi-peak측정 수신기가 사용된다.주파수
범위 150kHz에서 30MHz와 156MHz에서 165MHz의 수신기 대역폭은 9kHz이
며,30MHz에서 156MHz와 165MHz와 2GHz는 120kHz가 되어야 한다.
150kHz에서 30MHz주파수에서는 측정은 자기 H Field에서 행한다.측정 안
테나는 60cm 길이의 사이드를 가지는 거의 사각형의 안테나가 되기 위해 넓이
가 전기적으로 차폐된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거나,CISPR 16-1에 설명한 적절
한 Ferrite-rod안테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안테나에 대한 정정 팩터는 자기장 강도와 동등한 전기장 강도로 변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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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Factor+51.5dB를 포함한다.
30MHz이상의 주파수에 있어 측정은 전자 E-Field에서 행한다.측정 안테나
는 공진 길이의 평형 다이폴 또는 CISPR16-1에 설명한 단축 다이폴이나 고이
득 안테나를 사용하여야 한다.장비 방향에서 측정 안테나의 Dimension은 장비
로부터의 거리에서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80MHz이상의 주파수는 지면
에서 1M에서 4M 범위의 측정 안테나의 중심 높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시
험 위치는 금속 그라운드 평면과 3M 측정 거리의 Dimension으로 구성되는
CISPR16-1에 따라야 한다.
장비는 관련 내부연결 케이블을 모두 연결하여 통상 동작상태로 되어야 한다.
장비가 하나 이상의 장치로 구성된다면,MainUnit과 다른 Unit간의 내부연결
케이블(마이크로파 제외)은 제조자에 의해 정해진 최대 길이이어야 한다.이용
가능한 입출력 포트는 제조자에 의해 정해진 최대 케이블 길이로 연결되어야
하며,통상 접속되는 부속 장치의 임피던스로 정해진다.
이러한 케이블의 과도한 길이는 연결되는 포트로부터의 수평면에 있어 30cm
에서 40cm 길이의 케이블의 중간정도에서 묶어져야 한다.케이블이 단단하여
묶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도한 케이블의 처리는 가능한 요건에 가깝게 해야 하
며,시험 성적서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시험 안테나는 장비로부터 3M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안테나의 중심은 적
어도 지평면에서 1.5M 높이이어야 한다.E-Field안테나는 최대 방사 레벨을
위하여 높이만이 조정되어야 하며,수평이나 수직 자극을 주기 위해서만 지면
에 평행으로 회전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안테나는 다시한번 최대 방사 레벨
을 위하여 장비 부근에서 이동되거나,장비는 중간지점에서 시험 안테나의 직
각으로 위치할 수 있으며,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회전될 수 있다.

(2)전자파 환경에서의 전자파 내성
테스트를 위하여 장비는 통상 동작시의 구성,설치,접지 장치를 가져야 하며,
통상 시험 조건하에서 동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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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시험이 전기적 전원,신호,제어 라인간에 적용된다.공통 모드 시
험은 라인 그룹,공통 참조,통상 접지간에 적용된다.이러한 하부조항의 시험
에 있어서,결과는 장비의 동작 조건과 기능적 특징에 관련된 성능 기준에 대
하여 평가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성능 기준 A :장비는 시험 중이나 시험 후에 의도된 대로 동작이 지속되어
야 한다.제조자에 의해 발행된 기술사양이나 관련 장비 기준에 정의된 것처럼
수행능력의 저하나 기능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2)성능 기준 B:장비는 시험 후 의도된 대로 동작이 지속되어야 한다.제조자
에 의해 발행된 기술사양이나 관련 장비 기준에 정의된 것처럼 수행능력의 저
하나 기능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테스트 동안,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수
행능력의 저하나 기능의 저하는 허용되지만,실제 동작 상태나 저장된 데이터
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조건과 테스트들은 아래 표 4-2에 요약하였으며,무선장비와 항해 장비에서
요구하는 수행 평가 등급도 나타내었다.
장비가 무선 수신기를 포함한다면,알려진 수신된 스프리어스 반응과 함께
의도된 동작하에서의 장비 주파수는 도전체 또는 방사체 간섭을 위한 전자파
내성테스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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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험 재원 비 고

Radiated
interferences

10V/m 80MHz-1GHz
Enclosureport

PerformancecriterionA

Electrostatic
discharge

6kV contact
8kV air

PerformancecriterionB

표 4-2.전자기 전자파 내성

(3)방사체 고주파수에서 전자파 내성
장비는 적절한 크기의 알맞게 차폐된 방이나 전파 무향실에 설치되어야 한
다.장비는 균일한 필드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비금속재에 의해 바닥으로
부터 절연되어야 한다.Uniform area는 Enclosureempty상태에서 캘리브레이
션된다.장비의 구성과 관련 케이블은 시험 성적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장비와의 배선이 지정되지 않는다면,차폐되지 않은 병렬 도전체가 사용되며,
장비로부터 1M 거리에 대한 전자기장에 노출된다.
테스트는 Severitylevel3에서 장비의 4개의 방향으로 향하는 Generating안
테나와 함께 IEC1000-4-3에 설명된 것처럼 수행되어야 한다.장비를 다른 방
향에서 사용될 수 있으면,(수직 또는 수평)테스트는 모든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장비는 최초에 캘리브레이션 평면과 일치한 방향에 위치된다.주파수 범
위는 1.5×10-3decades/s를 얻기 위한 Rate로 Sweep되어야 하며,장비의 기
능 불량의 검출을 위하여 충분히 느려야 한다.민감한 주파수 또는 가장 우세
한 주파수가 이산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변조는 80%±10% Depth에 400Hz±
10%가 되어야 한다.

(4)정전기 방사에 의한 전자파 내성
테스트는 150pF의 에너지 저장용량과 방전 Tip에 연결된 330ohm 방전 저
항의 정전기 방전(ElectroStatic Discharge :ESD)발진기를 사용하여 IEC



-29-

1000-4-2에 설명된 것과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장비는 모든 측면에서 장비위 적어도 0.5M에 계획된 금속 그라운드 평면으
로부터 절연되어 위치된다.발진기로부터의 방전은 정상 개인에 의해 액세스할
수 있는 포인트와 표면에 적용되어야 한다.ESD발진기는 표면에 직각을 유지
하여야 하며,방전이 적용될 수 있는 지점은 초당 20회의 방전으로 실험하여
선택된다.각 위치는 장비의 오작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방전간 적어도 1초의
간격으로 각 10회 정 방전과 부 방전으로 테스트되어야 한다.접촉식 방전 방
법을 이용하며,이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조자에 의해 절연된 페인트
표면과 같은 곳에서는 공기식 방전이 사용된다.
장비 부근에 위치 또는 설치된 물체의 방전 측정을 위해서 정(+)과 부(-)10
단일 접촉 방전은 장비로부터 각 측면에 0.1M지점에서 그라운드 면에 적용되
어야 한다.나머지 10회 방전은 장비의 4개면이 완벽히 발광되기 위하여 충분
히 다른 위치에 위치하는 수직결합(VerticalCouplingPlane:VCP)의 하나의
모서리의 중심에 적용되어야 한다.테스트 레벨이 6kV일 때 접촉 방전과 8kV
일 때 공기 방전이 일어난다.

444...333성성성능능능시시시험험험
(1)시스템 구성
그림 4-1은 SART의 성능 시험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이다.

그림 4-1.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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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측정기기의 제원
표 4-3에는 성능 시험에 이용한 측정기의 사양을 보였다.각 장비는 본 시험
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일본 Advantest사에서 R3271MS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GMDSS장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의 예를 제공해
주고 있다[10].
측정기의 사양은 표 4-3과 같다.

계측기명 제작사 및 모델명 사양

스펙트럼 분석기
(Spectrum Analyzer)Advantest,R3271MS

주파수 범위:100Hz～26.5GHz
분해능:10Hz

입력범위:0dBm～+30dBm
신호 발생기

(SignalGenerator)
SPCelectronics
7S016AD

주파수 범위:9.3GHz～9.4GHz
내장감쇠기:-45.5～-90.5dBm

Horn안테나
(HornAntenna)

Advantest,
HRM-554S 0GHz～12.4GHz

AnechoicChamber - 3GHz～26GHz

표 4-3.계측기 사양

(3)각 측정기기의 기능
1)스펙트럼 분석기
레이더 트랜스폰더의 송신출력 및 수신감도,송신 주파수 대역폭,송신주파수
범위,중심주파수,송신 시간,지연 시간을 측정한다.
2)신호 발생기
레이더의 송신출력 파형과 동일한 RF신호를 발생하는 9.3～9.4GHz의 극초
단파 신호 발생 장치
3)Horn안테나
신호 발생기로부터의 신호를 전파로 방사해 주는 안테나이며,공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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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자파를 수신할 수 있는 Horn형 안테나이다.
4)AnechoincChamber
레이더 트랜스폰더로부터 발사되는 전자파를 차단하여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
록 하여 주는 전파 차폐 장치.

(4)측정기의 조건
모든 측정기와 측정시스템은 측정 전에 표준신호 발생기를 이용하여,보정계
수를 구하여,측정값에 대해 보정해야 한다.
스펙트럼분석기의 측정 모드로 단일소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3～10회 정하
여 큰 값을 이용한다.
음성정보를 전송하는 기기의 변조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측정기의
설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변조분석기를 변조도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역필터를 15kHz로 설정한다.
② 직선검파기를 변조도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역필터를 20kHz로 설정한다.
③ 주파수측정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파수설정 정도 및 주파수분해능이 해
당 대상기기의 기술기준보다 1자리 이상 높은 값을 가진 것을 이용한다.또한,
모든 측정 장비는 수검기기보다 정도가 높아야 하고,수검기기의 출력과
주파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동작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SART의 튜닝과 테스트 절차
SART는 검사 전 다음 단계를 준비한 후에 성능을 측정한다.
① 7S016AD신호발생기의 PowerSwitch를 ON시킨다.
② 7S016AD의 신호출력을 0dBm으로 맞추고 MODSwitch를 ON시킨다.
③ 대상기기 SART를 ON시켜 그림 4-2와 같이 AnechoicChamber내부에
SART을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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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파수 대역폭
․ 시험 목적 :대상기기의 주파수 대역폭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시험 절차

-R3271MS스펙트럼 아날라이저의 설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설정
CENTERFREQ.
SPAN
RBW
RFATT
SWEEPTIME
TRACEDET
SWEEPTRIG

9350MHz
500MHz
1MHz
10dB
2s
POSI
FREERUN

-R3271MS의 UserKey를 누르고 OBW(OccupiedBandWidth)항목을
선택하여 Key를 누른다.

-화면 우측 상단에 나타나는 OBW와 FC(CenterFrequency)를 읽어 아
래의 식에 대입하여 송신주파수범위를 측정한다.
*송신주파수범위(GHz)=Fc-(OBW/2)～ Fc+(OBW/2)

․ 시험 구성도

그림 4-2.주파수 대역폭 시험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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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
주파수 대역폭의 범위는 최대 9.5GHz이상이고,최소 9.2GHz이하이여야

한다.
․ 실제 송신주파수 범위측정

그림 4-3은 실제 측정 데이터를 보이고 있는데,그림 4-3에서 보듯이 대역폭은
414.2MHz,중심 주파수 9.3414GHz가 측정되었으며,시험절차 3항의 식에 대입하
여 보면 9.3414-(0.4142/2)GHz～ 9.3414+(0.4142/2)GHz로 계산되어 주파수 대
역폭은 9.1343～ 9.5486GHz가 된다.
이는 평가기준인 9.2이하 ～9.5GHz이상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3.송신주파수 범위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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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송신전력 보정치
․ 시험 목적 :대상기기에서 송신되는 출력이 R3271MS스펙트럼아날라이저
의 내부회로 및 Horn안테나와 연결되는 케이블을 통과함에 따라 지연되는 시
간에 따른 송신 출력 손실을 보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험 구성도 :주파수 대역폭 측정의 시험 구성도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 시험 절차
-R3271MS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항목 설정
CENTERFREQ.
SPAN
RBW
RFATT
SWEEPTIME
TRACEDET
SWEEPTRIG

9200MHz
ZERO
3MHz
10dB
50㎲
SAMPLE
EXT

-R3271MS의 MarkerON Key를 누르고 노브로 Marker를 왼쪽보다 레벨
이 큰 파형에 맞춘 후,ΔMKRKey를 누른다.

-R3271MS의 CENTER누르고 9.5GHz를 설정하고 1회 소인 후,R3271MS
의 A Key를 누르고 VIEW A 항목을 선택하여 Key를 누른다.

-MarkerON Key를 누르고 노브로 Marker를 Marker의 위치에서 첫 번
째로 오는 레벨의 높은 파형의 피크에 맞춘다.

-이 때의 Marker값(㎲)을 읽어 소수점 2번째를 사사오입하여 아래의 표
4-4보정치표에서 맞는 보정치(dB)를 구한다.

․ 실제 송신출력 보정치 측정
그림 4-4은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를 보이고 있는데 측정값 -5.786㎲를 시험
절차 5항의 식에 대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8㎲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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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의 보정치표에 맞는 보정치로 환산해 보면 +1.4d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측정된 송신출력 보정치 +1.4dB는 실효송신출력에 더한다.

그림 4-4.송신 출력 보정치 측정 데이터

ΔMKR 보정치 ΔMKR 보정치 ΔMKR 보정치 ΔMKR 보정치
±4.5 +2.6 ±5.8 +1.4 ±7.1 +0.3 ±8.4 -0.6
±4.6 +2.5 ±5.9 +1.3 ±7.2 +0.2 ±8.5 -0.7
±4.7 +2.4 ±6.0 +1.2 ±7.3 +0.2 ±8.6 -0.8
±4.8 +2.3 ±6.1 +1.1 ±7.4 +0.1 ±8.7 -0.8
±4.9 +2.2 ±6.2 +1.0 ±7.5 0 ±8.8 -0.9
±5.0 +2.1 ±6.3 +1.0 ±7.6 -0.1 ±8.9 -1.0
±5.1 +2.0 ±6.4 +0.9 ±7.7 -0.1 ±9.0 -1.0
±5.2 +1.9 ±6.5 +0.8 ±7.8 -0.2 ±9.1 -1.1
±5.3 +1.8 ±6.6 +0.7 ±7.9 -0.3 ±9.2 -1.1
±5.4 +1.7 ±6.7 +0.6 ±8.0 -0.4 ±9.3 -1.2
±5.5 +1.6 ±6.8 +0.5 ±8.1 -0.4 ±9.4 -1.3
±5.6 +1.6 ±6.9 +0.5 ±8.2 -0.5 ±9.5 -1.3
±5.7 +1.5 ±7.0 +0.4 ±8.3 -0.6

표 4-4.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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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효 송신 전력
․ 시험 목적 :대상기기의 실효 송신 출력 측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험 구성도 :주파수 대역폭 측정의 시험 구성도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 시험 절차
-R3271MS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항목 설정
CENTERFREQ.
SPAN
REF
RBW
RFATT
SWEEPTIME
TRACEDET
SWEEPTRIG
OFFSET
WINDOW

9350MHz
500MHz
+44.1dBm
1MHz
10dB
2s
POSI
FREERUN
59.1dB
ON

-1회 소인 후,R3271MS의 A Key를 누르고 VIEW A 항목을 선택하여
Key를 누른다.

-USERKey를 누르고 AVGPOWER항목을 선택하여 Key를 눌러 ON
이 되도록 한다.

-R3271MS 화면 상단의 AVG 횟수에서 5회가 되면 Marker값을 읽어
아래 식에 대입하여 실효 송신 전력을 구한다.
*실효송신전력(dBm)=Marker값 +보정치

․ 평가 기준 :실효 송신 출력이 +26dBm(+400mW)이상이어야 한다.
․ 실제 실효송신출력 측정 :그림 4-5는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를 보이고 있
는데 윈도우 화면(9.2GHz～9.5GHz)의 송신출력을 평균하면 +32.3dBm이 측정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시험절차 4항의 식에 대입해 보면 송신출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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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4dB가 더해진 실효송신출력이 측정됨을 알 수 있다.즉 대상기기의 실
효송신출력은 +32.3dBm +(+1.4dB)인 +33.7dBm(+2.3W)가 측정됨으로 평가기
준인 +26dBm(+400mW)을 만족함을 알 수 있으며 이 실효송신출력은 안테나의
이득이 포함된 유효등방성복사전력(Effective Isotopically Radiated Power:
EIRP)이다.

그림 4-5.실효송신 전력 측정 데이터

4)실효 수신 감도 (EffectiveReceivingStrength)
․ 시험 목적 :대상기기의 실효 수신 감도 측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험 구성도 :주파수 대역폭 측정의 시험 구성도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 시험 절차
-R3271MS스펙트럼 분석기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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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정
CENTERFREQ.
SPAN
RBW
RFATT
SWEEPTIME
SWEEPTRIG

9350MHz
ZERO
3MHz
10dB
50㎲
200㎲

- 7S016AD 시그널 제네리이터의 신호출력레벨을 서서히 낮추어
R3271MS의 화면에 표시된 출력파형이 불규칙적으로 되기 직전의 출
력레벨을 읽어 아래식에 대입하여 실효수신감도를 구한다.

*실효수신감도(dBm)=출력레벨 +(-44.5dB)
여기서,출력레벨에 (-44.5dB)를 더하는 이유는 7S016AD의 레벨이 0dBm
일 때 -44.5dBm이므로 이을 보정하기 위함임.

․ 평가 기준 :실효 수신 감도가 -50dBm 이하이어야 한다.
․ 실제 실효송신출력 측정 :그림 4-6은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를 보이고 있
는데 이는 R3271MS의 화면에 표시되는 그림 4-7의 출력파형이 불규칙적으로
되기 직전의 7S016AD의 출력레벨 값을 표시한 것으로 시험절차 2의 식에 대
입해 보면 측정된 출력레벨 -9dBm +(-44.5dB)로 계산되어 실효수신감도는
-53.5dBm으로 평가기준인 -50dBm이하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6.수신감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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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발사 시간
․ 시험 목적 :대상기기의 발사 시간 측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험 구성도 :실효수신감도의 시험 구성도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 시험 절차
-R3271MS 스펙트럼 아날라이저의 설정을 4)실효수신감도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7S016AD의 출력레벨을 0dBm으로 맞춘다..
-1회 소인 후,R3271MS의 A Key를 누르고 VIEW A 항목을 선택하여
Key를 누른다.

-MarkerON Key를 누르고 노브로 좌측에서 두 번째의 펄스에 Marker
를 맞춘다.

-USER Key를 누르고 ΔMKR Key를 눌러 노브로 좌측에서 24번째의
펄스에 Marker를 맞춘다.

-Marker의 읽은 값을 아래 식에 대입하여 발사시간을 구한다.
*발사시간(㎲)=Marker값 +(+7.9㎲)

여기서,Marker값에 +7.9㎲를 더하는 이유는 R3271MS내부회로 및 Horn안
테나와 연결되는 케이블을 통과함에 따라 지연되는 시간을 보정하기 위함이다.

․ 평가 기준 :발사 시간이 100㎲ 이하이어야 한다.
․ 실제 발사시간 측정 :그림 4-7은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를 보이고 있는데
그림 4-7에서 보듯이 출력파형 2번째 펄스와 24번째 펄스사이의 시간을 측정해
보면 88.29㎲가 측정됨을 알 수 있으며 시험절차 6항의 식에 대입해 보면 측정
된 발사시간 88.29㎲ +(+7.9㎲)로 계산되어 발사시간은 96.19㎲으로 평가기준
인 100㎲ 이하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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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발사시간 측정 데이터

6)지연 시간
․ 시험 목적 :대상기기의 발사 지연 시간 측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험 구성도 :주파수 대역폭 측정의 시험 구성도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 시험 절차
-R3271MS스펙트럼 아날아이저의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항목 설정
CENTERFREQ.
SPAN
REF
RBW
RFATT
SWEEPTIME
SWEEPTRIG

9350MHz
ZERO
+44.1dBm
3MHz
10dB
50㎲
200㎲

-R3271MS의 MarkerON Key를 누르고 노브로 좌측의 펄스에 Marker
를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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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r의 읽은 값을 아래 식에 대입하여 지연시간을 구한다.
*지연시간(㎲)=Marker값 -(+1.1㎲)

여기서,Marker값에 +1.1㎲를 빼는 이유는 R3271MS내부회로 및 Horn안테
나와 연결되는 케이블을 통과함에 따라 지연되는 시간을 보정하기 위함이다.
․ 평가 기준 :지연 시간이 0.5㎲ 이하이어야 한다.
․ 실제 발사시간 측정 :그림 4-8은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를 보이고 있는데
그림 4-8에서 보듯이 출력파형 1번째 펄스의 시간을 측정해 보면 1.429㎲가 측
정됨을 알 수 있으며 시험절차 3항의 식에 대입해 보면 측정된 지연시간 1.429
㎲ -(+1.1)로 계산되어 지연시간은 0.329㎲으로 평가기준인 0.5㎲ 이하를 만족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8.지연시간 측정 데이터

7)자가 진단
․ 시험 목적 :대상기기의 자가 진단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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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절차
-대상기기를 “ON"시켜 10초간 삐~삐~하는 음향과 함께 동작표시LED
가 깜박이고 10초 후 동작표시 LED만 깜박이는 Standby상태로 전환
하는지 확인한다.

․ 평가 기준 :자가 진단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형식검정에 있어
형식검정 기준치와 대상기기의 평가치를 비교하여 표 4-5에 나타내었다.

항 목 형식검정기준치 대상기기의 평가치

송신주파수대역 9.200이하～9.500GHz이상 9.1343GHz～9.5486GHz

실효송신출력 +26dBm(+400mW)이상 +33.7dBm(+2.3W)

실효수신감도 -50dBm이하 -53.5dBm

발사시간 100㎲이하 96.19㎲

지연시간 0.5㎲이하 0.329㎲

표 4-5.성능비교표

(6)유효등가방사 전력의 측정

전력계

안테나Pt

A r G

P

L

그림 4-9.EIRP측정도

송신전력 Pt가 점 A로부터 복사되는 경우,거리 r(m)떨어진 점에서의 전력
밀도 P는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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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t
4πr2 식 (1)

이것을 안테나 이득 Gr로 수신하면,수신전력 Pr은 전력밀도에 안테나의 수신
면적 Ar(m2)을 곱하면 구해진다.

Ar= Grλ2
4π 식 (2)

따라서,

Pr=Pt․Gr( λ

4πr)2 식 (3)

이 된다.이 때에 전력계의 지시 Pi는 케이블 손실을 포함하며,

Pi=PtGr( λ4πr)2․L 식 (4)

이 된다.따라서,실효송신전력 EIRP은 식 (5)와 같다.

EIPR= Pi
Gr( λ4πr)

2
․L 식 (5)

식 (5)에서 양변을 dB로 표현하면 식 (6)과 같이 된다.

EIPR(dBm)=10logPi-10logGr+10log( λ4πr)2+10logL 식 (6 )

Pt:송신전력,Gr:안테나 이득,Pr:수신전력,Ar:수신면적,λ: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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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본 논문에서는 1999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GMDSS에서 요구하는
SART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험항목 분석과 유럽연합에
서 형식인증(Typeapproval)시 적용되는 시험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세계 기준
에 맞는 표준 시험 항목별 측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방수시험을 제외한 기타 시험 항목에서는 국제규격이 상회하였다.예를
들면,환경시험 중 수면 낙하 시험에서 국내의 경우 5M,EU의 경우 20M
로 요구기준이 EU를 상회하였다.이에 상세기준에 대해서는 IEC60945상
에 요구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2)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전자파 적합성(EMC)에 대한 시험 항목과 시험
방법을 제시하였다.

(3)전기적 성능에 대한 시험에 관하여는 전용 계측기를 사용한 일괄적이고
간편한 테스트 방법을 제시하였으며,특히 실효 등방성복사전력의 측정에
대해서는 SART 장비의 구조상 송신부,급전선부 및 안테나부가 휴대용
의 한몸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송신부,안테나부를 분리하여 측정하고,
기타 펙터를 이용한 공식에 의한 방식이 아닌 전체 장비에서 방사되는
값을 측정하는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MRA)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시험 방법
에 있어서 그 수준을 국제 기준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SART에 대한 국내 시험
평가항목 및 측정방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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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석사과정에서 많은 학문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대한 깊은 조언
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지도교수님인 김기문교수님께 가장 먼저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그리고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학업을 수행하는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신 양규식 교수님,임재홍 교수님,박동국 교수님,손경락 교수님,
심준환 교수님 및 기타 학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주)사라
콤 임 건 사장님과 저의 입학과 학업에 신경을 써 주시고,이 논문이 있기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저의 멘토와 같으신 (주)사라콤 임종근 전무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시아버님,시어머님,어머님,
아버님,동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강정환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이 있기까지 측정과 함께 도움을 준 (주)사라콤 Q/A 부서 직장동료
인 전성호 차장님,정주원 과장님,박정남 계장님,석근태씨,정주민씨,(주)사라
콤 김재관 이사님,(주)사라콤 이영섭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
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썬테크의 조배석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범사에 감사하며,옆에서 용기를 준 친구 혜진,인선,영심,화진,민정,현경,
미현이에게도 감사드립니다.끝으로,옆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힘과 용
기를 아낌없이 준 남편 김정호씨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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